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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활의 안전관리 

TPM컨설턴트/품질기술사 권오운 

 

1 .   윤활제와 소방법  

소방법에서는 위험물을 1 류~6 류로 분류하고 있으며, 일반 윤활제는 제 4 류중의 

제 2 석유류, 제 3 석유류, 제 4 석유류와 동식물류에 속해 있다.  

아래 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각의 위험 분류에 따라 지정수량이 있어 그 이상

은 위험물로서 법의 적용을 받는다. 그리스 및 일부 동식물유와 같이 상온에서 고

체 또는 반고체이지만, 온도상승에 따라 가연성 증기가 발생하는 것은 준위험물로 

정해져 있다.  

 

 <표 9> 소방법에 의한 유류의 위험물 분류 

구 분 분류 기준 해당 유류 지정수량 

제 2 석유류 인화점 21 ~ 70℃ 등유, 경유   500 L 

제 3 석유류 인화점 70 ~ 220℃ 중유, 크레오소트유 2,000 L 

제 4 석유류 인화점 200℃ 이상 기어유, 엔진오일 3,000 L 

동식물유류 20℃ 에서 액체   3,000 L 

 

제 1 석유류, 제 2 석유류, 제 3 석유류, 제 4 석유류라 함은 다음에 표기되는 물품 

및 성상(760mmHg 의 기압에 있어서 성상을 말한다)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.  

① 제 1 석유류 : 아세톤, 휘발유, 기타 액체로서 인화점이 21℃ 미만인 것  

② 제 2 석유류 : 등유, 경유, 기타 액체로서 인화점이 21℃ 이상 70℃ 미만인 것 

  

③ 제 3 석유류 : 중유, 크레오소트유, 기타 20℃에서 액상이 되는 것으로서 인화   

점이 70℃이상 200℃ 미만인 것  

 

④ 제 4 석유류 : 기계유, 실린더유, 기타 20℃에서 액상이 되는 것으로서 인화점 

이 200℃ 이상인 것. 다만 20 리터 이하의 불용성 용기에 수납 밀전하여 지정

수량 미만의 양을 저장 취급하고 있는 것은 제외한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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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동식물유류 : 760mmHg 의 기압과 20℃의 온도에서 액체로 되는 동식물유로

서 불용성 용기에 넣어 밀전되고 저장보관되어 있는 이외의 것

을 말한다. 

 

2 .   윤활에 관계되는 안정성  

급유작업에 있어서 위험한 장소의 급유작업으로 인한 재해방지 유지에 의한 재해

예방, 쏟아진 오일에 의한 미끄럼 사고의 방지, 인체에 유해한 오일미스트 및 오일

의 증기 등은 공해문제로서도 그 대책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.  

 


